
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21. 11. 22.>

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,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

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(제13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0조제1항 및 제3항, 제

32조제2항, 제36조제3항, 제37조제1항 및 제3항, 제45조제2항, 제48조제1항 및 제3

항,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)

1.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

가. 도안

안전인증번호:

안전확인신고번호:

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:

나. 표시 요령

1)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(이하 이 표

에서 "안전인증등"이라 한다)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

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,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.

2)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

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,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

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3)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,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

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

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.

4)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.

5)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

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

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.

6)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


2.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

가.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.

나.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, 그 도안과

인접하여 하단에 "면제검사필"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
다.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ㆍ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

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, 관련 서류에 면

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3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

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도의 도안 없이 법 제28조의 안전기준에서 정하

는 표시사항을 제1호나목의 표시요령[도안에 관한 표시요령인 같은 목 1) 및

4)는 제외한다]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.

4.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

가.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.

나.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, 국가

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"안전검사필

"과 "제품고유번호"를 표시하여야 한다.


